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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징계 이력 확인 협조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개정 ·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의거, 2022.8.11부터 체육계 징계 이력

확인 대상 및 절차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.

가. 확인 대상 : (기존) 체육지도자 채용계약(재계약 포함) 시 →

(변경)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 채용계약(재계약 포함) 시

나. 확인 절차 :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업무 위탁기관인 '스포츠윤리센터 '에서

별도 공문 시행 예정

* 국민체육진흥법 개정(2022.1.18. )에 따른 시행

3. 이에 각 기관에서는 위탁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공문 및 안내문을 참고하여, 징계

정보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 이력 취합에 협조하여 주시고, 변경되는 확인서

발급 대상 및 절차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또한 해당 내용을 관계 기관 , 단체 등에도 충분히 안내 및 홍보하여 개정법이

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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